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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편1. _ 5

마련 배경

○ 「 복지 」에 해 장 양 사회복지사업 상 사* 「 」 회

복지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 재 회계규 (ㆍ 」 ‘사회복지

시 재 회계규ㆍ ’ 에 라 시 하게 운 하여야 함)

(’ 월 터 용12.8 )

양 복지 에 해 양시 양공동생 가정* , ,①

가 복지시 과 양보험 에 해 가 양②

○ 현재 사회복지시 재 회계규 운 충당 립 환경개 립 등,ㆍ

장 양 특 하고 나,

- 처리기 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회계

처리에 애로사항이 존재

○ 에 마 한 매뉴얼 그 동안 민신 고에 라 질 사항 과,

간담회 결과 등 토 마 하 ,

- 결산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일선기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ㆍ

사항들을 시 등을 활용해 장의 높이에서 설명함으로써,

- 회계처리와 련한 일선기 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정한 회계

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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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 재무회계 과 및 내용

산편1. 산과 적/①

산②

사 복지시 정보시 산/③

산2.
시 보고

산 직원, , , , /① ･

보 람

적 보고 절차 거쳐 정 원 사( , )②

사 복지시 정보시 한 시 산 보고/ /③

시 후 공고/ /④ ∙

회계 운3.
수 지( / )

산 에 적정하게 지 처① ∙ ∙

식 료비 과 지 원 상 지 전 지 등( , / , )

적정하게 행에 고 결( )②

지 지 결 비 첨( , )③

리4. 조사 처 등 적정하게 처,①

후원 리5. 후원 시 별 후원 전 계좌 사①

후원 과 후원 하여②

비지정후원 사 에 라 직접비 간접비 지 지항,③ ∙

결산6. 첨 하여야 할 제 하 는지①

정보시 제 하는 경 제 지만 후원 별도( )

결산 에 산 결산 감 해 산 에② ∙ ∙ ∙

적정하게 사 하 는지

결산 계정별 검③

사 복지시 정보시 한 시 결산 보고/ /④

후 결산 공고⑤ ∙



1
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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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산은 별표 부터 별표 까지에 따른1 4 세입·

세출 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10 )③

과 목
내 역

항 목

01

담

11 비 111 비

112 본 담 양 여 본 에게 납한 비

113 식 료비 양 여 식 료비 납 비

114 상 실 료 양 여 상 실 료

115 미 비 양 여 미 비/

116 타비 여 양 여 식 료비 상 실,

료 미 비 제 한 비 여비/

도 보건복지 사업안내 쪽2016 325

처3.

시 계 산과 에 시 같 가하여 하“ ,☞ ˮ

양보험에 본 담 과 비 여 항 식 료비 타 비 여 비 별 “‒ ˮ

사 복지시 정보시 계 등 계정코드 등※ ⇒ ⇒ ⇒

본 담 수☞ : 양 여 본 담하는 비 생 시 가20%,

시 할 경 차 업 정지 개월 차 업 정지 개월 차 지정취15% , 1 ( 1 ), 2 ( 3 ), 3 (

또는 폐쇄 행정처 게 다) .

본 담 결 하여 처 하 에 한 정 한 근거 계“ ”

계정원 상에 할 다.「 Ⅱ」

식재료비수☞ : 식 료비 납비 규정하고 에 식 료비“ ”

결 하여 처 한 후 식 료비 도에 맞게 처 하고 지 결

하 계 계정원 상에 지 사 내역 할 다/ .「 Ⅱ」

상 실 용료☞ : 실 실에 납 가능1 , 2 하 납 비 사 도에 한 제한

규정 없 상 실 료 결 하여 처 후 산에 편, “ ”

하여 사 하 다.

보시스템에

계 코드

등 하여야 함

예산편1.

산과목 과목/ ( )①



10 _ 장 양 에 한 사회복지시 재 회계규 매뉴얼2016 ㆍ 복지시( )

회계 등록 계 코드 등록 목 생 등록(1) -‘ ’☞ ☞◉

2. Click

1. Click

력3.

6. Click

5. Click

4. Click

회계 등록 계 코드 등록 목 생 등록(1) -‘ ’☞ ☞◉ 목 지 생 해야 활 화※

2. Click

1. Click

력3.

6. Click

5. Click

4.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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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4 보조 41 보조 411 고보조 가 경상보조 본보조

412 시 도 보조ㆍ 시 도 경상보조 본보조ㆍ

413 시 보조ㆍ ㆍ 시 경상보조 본보조ㆍ ㆍ

412 타보조 그 에 가 지 단체 사 복지사업,

등에 공 사업 정 보조

☞ 과 개 에 하는 양시 에 에 한 생계비 또는 능

보강비 지원 는

☞ 지원 적에 적정하게 사 하여야 하 정 적 사 복지시 정보시 해 보고,

하여야 한다.

회계 등록 통장계 등록☞ ☞◉

회계 등록 사업코드 등록 보 사업 연결☞ ☞ ☞◉

1. Click

력3. 4. Click

2. Click

필수.※

1. Click

2. Click

3. Click

4. Click

5.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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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5 후원 51 후원 511 지정후원 내 민간단체 개 후원

결연후원 찬조ㆍ ㆍ ㆍ

후원 적 지정

512 비지정후원 내 민간단체 개 후원

결연후원 찬조ㆍ ㆍ ㆍ

후원 적 지정 지 아니한 과 행사

등 얻어지는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 재 회계규 41 4

사 시 또는 체신 계좌 하여 후원②

에는 후원 전 계좌나 시 시 계좌 하( 후원 전“

계좌 등” 라 한다 사 하여야 한다) .

☞ 드시 후원 전 계좌 사 하도 규정하도 어 에 후원 전 다

원과 하여 사 할 없다.

☞ 지정후원 비지정후원 함께 사 해도 지만 처 는 하여야 한다, “ ” .

☞ 지정후원 드시 후원 후원 적에 맞도 사 하여야 하 비지정후원 비지정, “

후원 사 하여 사 하여야 한다 후원 에 하게” . (5. )

과 목
내 역

항 목

06 양

여

61 양

여

611 양 여 양보험 여

민건강보험공단 에게 제공한 비 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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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7 차 71 차 711 차 차

712 타차 개 단체 등 차･

차☞ 시 에 필 한 정 당하 해 차 한 차:

시 에 사 하 다는 것 하게 계처 어 어야 근거 원

상 나 지 지 할 다.

타차☞ : 시 에 필 한 정 당하 해 아닌 개 나 단체

차 한 차

회계 결 및 리 결 등록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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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8 전 81 전 811 전 전 가 지(

단체 보조 제 함)

812 전

후원( )

전 후원( )

법☞ 시 지원하 한 지원:

법 후원( )☞ 에 후원 시 에 지원하는 지원 시 에 도:

후원 적 사 에 맞도 사 하여야 한다.

과 목
내 역

항 목

09 월 91 월 911 전 도 월 전 도 액 월 액

912 전 도 월

후원( )

전 도 후원 에 한 액 월

액

913 ○○

월사업비

전 도에 종료 지 못한 사업 월○○

액

914 전 도 월

식 료비( )

전 도 식 료비 에 한 액

월 액

도 월☞ : 전 도 결산 결산 차액 전 도 액 다( )

산 전 도 월 처 하여야 한다“ ” .

전 도 결산상 여 결산 후 에 남아 는 액과 당해연도 산 전 도 월- “

과 하여야 한다” .

다만 산 도 전 지 제 하여야 하 에 다 차 가 생할 고, 5

후 가경정 산 시 정 하게 시켜야 한다.

☞ 도 월 후원( ) 전 도에 후원 액 생한 액 경 다 산에:

전 도 월 후원 처 하여야 하 후원 적에 맞게 사 하여야 한다“ ( )” .

월사업비☞ 건 공사 등 동 한 사업 진행하 당해 연도에 지 할 없:

아 다 산 월사업비 처 후 산에 편 하여 사“ ”○○

하여야 한다.

☞ 도 월 식재료비( ) 전 도에 식 료비 액 생한 액 경 다:

산에 전 도 월 식 료비 처 하여야 하 식 료비 적에 맞게“ ( )”

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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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10 101 1011 매각 비 집 계 등과 그ㆍ ㆍ ㆍ

매각

1012 타 본 산

1013 타 그 산매각 변상 약,

등과 다 과 에 하지 아니하는

시 목 타잡수 목직원식재료비수 로 생 하여 사용하 직원식재료비: ) )☞ 「 ⇒ 」

수 과 지 에 한 내역 확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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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1 사 비 11 건비 111 여 시 직원에 한 본 말 정근 당 포함( · )

112 제 당 시 직원에 한 상여 제 당 직종 직 별( ·

정액 지 하는 당과 시간 근 당 야간·

근 당 근 당 등 타 당· )

113 또는 단 간 채 하는 시직에 한 여

115 퇴직 퇴직

적립

시 직원 퇴직 여제도에 퇴직 여 퇴직

적립 당( )

116 사 보험

담

시 직원 사 보험 민연 민건강보험 고( , ,

보험 산업 해보상보험 등 담, )

117 타후생경비 시 직원 건강진단비 타 복 후생에 는･

비

건비☞ 양시 에 근 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정하게 건비가 산에 편 어야 하: ,

등 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 할 없다.

타후생경비☞ 시 직원 복지 한 비 식사비 등 포함한다: , .

과 목
내 역

항 목

01 사 비 12 업

진비

121 비 과 업 등에 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 직원 직책 행 하여 정 적 지

하는 경비

123 비 후원 등 각종 다과비등에 는

제경비

운 비☞ 업 내에 직접적 업 연 어야 하 적정한: ,

에 산 편 어야 한다.

직책보 비☞ : “지 공 원 당등에 한 규정 제 조 직 보조비 사하여 당18 6”

격 별도 정산 필 않 나 보조 는 집행할 없 체,

규정에 규정하여 지 하여야 한다.

산과목 과목/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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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1 사 비 13 비 131 여비 시 직원 내 여비·

132 비

료

사 비 쇄비 집 비 건 질상· · ( 간

사 또는 고정 산 취 는 집 는 에212

계상 도 비 공고료 료 등 료 비)· · · · · ·

행료 주차료 규 비 포 비등· ·

133 공공 편료 전신전 료 전 료 상하 도료 가 료· · · ·

거료

134 제 공과 에 하여 지 하는 제 동차 등( ),

가 비 동차보험료 타 보험료, · ,

135 차량비 차량 차량정비 지비 차량 비· ·

136 타 비 시 직원 상 피복비 량비 직원 비 차량· , ,

비 건 료 양공동생 가정 등, ( )

경비 에 지 아니한 경비

☞ 타운 비 사 비 비 지 않는 경비 차량 사 하는 경 적: - ,

가 가능한 양공동생 가정 건 료 등 포함한다.

과 목
내 역

항 목

02 산

조 비

21 시 비 211 시 비 시 신 비 경비 그 에 시 비· ,

212 산취득비 시 에 필 한 비 비 차량할, ,

지 건 그 에 산 취득비· ·

213 시 비

지비

건 건 비 계 공( · ), · ,

비 비 규 비는 에 계상 그( 132 )

시 지 비

시 비☞ 단 적 필 한 경비는 당해연도 산 편 하여 사 하고 적 필 한:

것 시 경개 비 적립하여 사 한다.

과 목
내 역

항 목

03 사업비 31 비 311 생계비 주식비 식비 별 식비 비 월동 비, , , ,

☞ 에게 납하는 식 료비 직원들에게 납하는 식비 생계비 산편“ ” “ ”

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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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3 사업비 31 비 312 경비 한 비 약 건 비 등( · · )

313 피복비 피복비

314 료비 보건 생 시약

315 비 사망 비

318 별 식비 간식 등 생계 식제공 한 비,

319 연료비 보 러 난 시 연료비 취사에 필 한 연료비,

과 목
내 역

항 목

04 전 41 전 411 계전 계 전 보건복지 정하는(

경 만 해당함)

412 병 전 병 전

도 보건복지 사업안내 쪽2016 327

여 법☞

여 에 하여는 사 복지 계규 시 계 산과 계‘‒

전 계정 전 가능하나’ ,

동 전 에 한 지 사 결 하 정 에 정한 적사업,‒

양 프라 복지사업에 한하여 지․

장 양 여☞

- 양 지정 복지시 시 전체 에 제 비 등 지

드시 당적립 시 경개 비 지 적립하여야 할 것 하고 남 액( )

☞ 병 가 양 에 한 계는 시 계에 하여 별도 하: ,

시 전 시킬母

양 주야간보 단 보 등 함께 하는 경 에도 각 시 계는 종전과- , , ( )

같 별도 하 병 하는 타시 전 가능, ･

※ 시 과 전 에 가 전 가하고 가 양“ ” “ ” ,母

전 에 병 전 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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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회계 출금 편 및 사용방법

회 도 마감하고 결산 에 운 충당 립 환경개 비 포함1 ( , )

결산 결산 결산 여( - = )

여 내에 다 회 연도 산에 “ 회계 ” 산편 후 사회승

회계 회계( - - - )

회계 편 산 내에 매월 또는 시에 회계 처리

지 결 회계 회계 항목 지( - - - )

회계에 “다 회계 터 ” 처리

수 결 다 회계 터 양원 터( - - - )○○

회계에 장 양 프라 확충 운 복지사업 지․

과 목
내 역

항 목

05 과 도

지

51 과 도

지

511 과 도지 과 도미 과 도사업비 지

06 채

상

61 채

상

611 원 상 차 원 상

612 지 차 지

원 상환☞ : 차 원 상 과 차 항 차 근거가 고“ ” 시

에 사 하 다는 근거 원 상 산 편 하여“ ”

지 할 다.

지☞ 차 지 과 항 차 근거가 고 시 에: “ ”

사 하 다는 근거 지 산 편 하여 지 할“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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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환 이자지불 운 방법- ,

가 원 상환 이자지불 은 차입을 근거로 산을 편성하여 지출 할 수 있다. , .

나 산서과 결산서에서 차입 과 원 상환 이자지불 과의 계를 확인한다. , .

에 확 하는/◉

단 천원( : )

과 목 산액
감 산 근거

항 목 도 당해 도

차
차

차 15,000 15,000 0

타차 0 0 0

차 계 15,000 15,000

차 에 원 상환 지 편 어야 한다, .※

단 천원( : )

과 목 산액
감 산 근거

항 목 도 당해 도

채

상

채

상

원 상 15,000 15,000 0

지 1,500 1,500 0

채상 계 16,500 16,500

결산 결산 에 확 하는/◉

결산 단 천원( : )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차 차
차

산 15,000

결산 14,000 실 수 액( )

감 1,000

결산 차 에 원 상환 지 편 어야 한다, .※

결산 단 천원( : )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채

상

채

상

원 상

산 15,000

결산 13,500 실 지 액( )

감 1,500

지

산 1,500

결산 1,450 실 지 액( )

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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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역

항 목

07 지 71 지 711 지 시 지 하는 보상 사 경비 등· ·

08 비비

타

81 비비

타

811 비비 비비

812 정 보조

비비☞ : 할 없는 산 지 또는 산 과지 에 당하 하여 계

산 액 내 액 산에 계상할 다 다만 산100 1 . ,

등에 라 미 사 적 지정해 비비는 본 규정에 하고

별도 산에 계상할 다 가 정 제 조.( 22 )

과 목
내 역

항 목

09 적립 91 당

적립

911 당

적립

양 안정적 한

적립

10 비 101 경개

비

1011 시 경

개 비

양보험 에 한 시 미지

개 한 시 경개 비

도 보건복지 사업안내 쪽2016 326

가 운 충당 립.

‒ 에 필 한 사항 상당한 지 는 등 적립하지 않 경 안정적

에 향 미 는 사항에 하여 또는 그 상 간 동안 정 사전에, 2

적립하여 사 생 시 해결 한 비 지 하고 적립하는 것

당적립 경 경에 존 하 다 사항 고 하여,⁍

적립하여야 함

사전에 적립 지 않 경 에 상당한 향 미 는 사항에 하여 적립‒

비 비 파 내 연한 등 체가 필 한 사 등* ) ,

적립하지 않 경 타 산 과 당해 연도 지 든 항 적립‒

적립 산 드시 적립 적에 맞게 지‒

‒ 당 적립 하여 당해 연도 건비 비 등에 향 미 지 않는 내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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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개 준비 립.

시 개 보 내 도색 등 시 경개 사업 적 또는 그 상 간, , 2‒ ․ ․

동안 정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적에 사 하는 적립

시 경개 비 다 사항 고 하여 적립하여야 함⁍

시 경 개 하여 또는 그 상 간 동안 적립 필 한 사항에 하여 적립2‒

적립 산 드시 적립 적에 맞게 지‒

‒ 시 경개 비 적립 하여 당해연도 건비 비 등에 향 미 지 않는

내에 적립

다 환경개 준비 또는 운 충당 립 리 등. ( )

⁍ 처 후 각각 별 계 하고 시 지도 점검 시 계 함께 동, ․ ․

별 계

원 실 조 해지 시 제 생하지 않는 저 적 하는 상 하 당 적립( ) ,⁍

적에 해당 는 사 생시 가 가능하여야 할 것

저 적 하는 보험 상 경 상 상 피보험 연 하여야 하므⁍

피보험 는 하 연 에게는 상 과 하여 어 한( ) ,

택 돌아가 는 안 것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 재 회계규

제 조 정 적사업 산18 ( ) 사 시 에 하는 공사나 제조①

그 한 사업 하여 계연도 상에 걸쳐 그 원 적립할 필 가 는 에2 는

계연도마다 정액 산에 계상하여 정 적사업 한 적립 적립할 다.

적립 적립 사 계 변경 계 포함한다 시 청 에게 사전에( ) · ·②

보고하여야 한다.

적립 그 적립 적에만 사 하여야 한다.③

시 청 시 정 상태 등 고 하여 적립 적립 여 규· · ,④

적립 간 등에 하여 필 한 조 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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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개 준비금 립방법 및 사용방법

시( )■

단 천원( : )

항 목
도

산액
당해연도

산액
감 산 내역

비
경개

비

시 경

개 비
10.000 12.000 2,000 개월1,000×12

시 환경개 비 립 사용계획

시장 수 청장에게 보고 검토/ / ,

시 환경개 비 산에편 운 원회 사회승 산 확⇒ ⇒

매월 천원또는한 에 특별회계 지 처리 특별회계에 수 처리후회계 리1,000 ( ) ⇒

시 환경개 사업 시행 특별회계에 빙 갖 고 지 처리⇒

특별회계에 지 수 지 리하 시 환경개 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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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특별회계

당적립

산 편( )
당적립 비 비 체

시 경개 비

산 편( )
시 경개 비 시 개보 공사

지 수 지 및 회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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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개 준비 립 및 사용계획 시( )

립 액 이천사백만원- : 24,000,000( )

립기간 당해연도 년 월 월- ( ): 2016 1 12∼

사용용도 시설 개 보수 내 외부 도색 등 시설 환경개선- : ,․ ․

립방법 융기 년 장기 은행- : 5 ( )○○○

리방식 요양원 본 회계에서 지출처리 후 특별회계로 운- : ○○○

본 요양원은 년도에 건립되어 재 년이 경과하 기에 장기 인 계획을20

가지고 시설환경개선 비 을 립하여야 지속 인 노인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되어 이를 립하고자 함.

립 액의 범 는 시설운 과 인건비를 지 하는데 향을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립 액을 결정하 음.

립방식은 사용용도가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도 해지 는 인출

하여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립하고자 함.

립 은 년도 세출 산에 편성하여 운 원회 보고 이사회의 승인2016 을

득한 후 집행하기로 함.

요양원 원장 인( )○○○ □ □ □

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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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규칙 제 조- 1 , .( 7 )

☞ 나 시 에는 산 편 어 어야 하 동안 생하는 든 과/ 1

지 에 근거해 어야 한다는 것 미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산총계주의 원칙- .( 8 “ ”)

☞ 시 에 생하는 든 과 지 산에 편 어 어야 한다.

☞ 산 산 원 정 다 라 산 과하 라도.

납 가능하다.

☞ 산 계연도에 지 할 는 상한 나타낸 것 에 과하여 집행1

할 없다 규 제 조 규 제 조. ( 15 , 28 )②

시2. · ( )

사회복지시 보시스 에 산 력하 동 생 다/ .※
단 천원( : )

항 목
도

산액

당해
연도
산액

감
항 목

도
산액

당해
연도
산액

감

액
비
(%)

액
비
(%)

담

(57,000) (58,000) (1,000) (8%) 사 비 (98,850) (108,680) (9,830) (9.8%)

비
(57,000) (58,000) (1,000) (8%) 건비 (98,850) (108,680) (9,830) (9.8%)

본
담 12,000 13,000 1,000 8% 여 90,000 99,000 9,000 10%

식 료
비

45,000 45,000 - - 제 당 850 880 30 3.5%

보조
(8,000) (6,800) ( 1,200)△ (15%)

퇴직
적립

8,000 8,800 800 10%

보조
(8,000) (6,800) ( 1,200)△ (15%) 사 비 (8,000) (8,000) - -

시
보조

8,000 6,800 1,200△ 15% 비 (8,000) (8,000) - -

여비 2,000 2,000 - -

합 계 93,000 98,000 5,000 (3.2%) 합 계 93,000 98,000 5,000 (3.2%)

산 방법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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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단 천원( : )

항 목
도

산액
당해연도

산액
감 산 내역

담
(57,000) (58,000) (1,000)

비
(57,000) (58,000) (1,000)

본

담
12,000 13,000 1,000 가- × 20%× 365〇〇

식 료비 45,000 45,000 - 원- × 7,500 × 365〇〇

보조 (8,000) (6,800) ( 1,200)△

보조 (8,000) (6,800) ( 1,200)△

시 보조 8,000 6,800 1,200△ 생계비 개월- × × 12〇〇

합 계 93,000 98,000 5,000

도 산액 사회복지시 보시스 에※

도 산 력 어 동 로 생 다.

합계 액※

하여야 한다.

시- ( )

단 천원( : )

항 목
도

산액
당해연도

산액
감 산 내역

사 비 (98,850) (108,680) (9,830)

건비 (98,850) (108,680) (9,830)

여 90,000 99,000 9,000 시- 〇〇

제 당 850 880 30 시- 〇〇

퇴직적립 8,000 8,800 800 시- 〇〇

사 비 (8,000) (8,000) -

비 (8,000) (8,000) -

여비 2,000 2,000 - 개월- 200× 10

합 계 93,000 98,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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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 산

- 법인의 표이사 시설의 장은 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된 날로부터,ㆍ

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7 .( 13 )ㆍ ㆍ

☞ 적 가경정 산 에 정도 필 하다 냐하 지 산 안1 1 2 . ,∼

제 조 지 원 에 사 어야 하는 생 시 양원 경 과 지( 28 ) ,

변 가 많아 처 에 편 산 안에 동안 사 하 어 다1 .

☞ 전 도 월 말에 산 편 어 당해 도에 사 하게 는 산 비해 편12

했 라도 편 산에 족하거나 남는 생하게 는 경 가 많 그 결산

할 없 에 가경정 산 편 하게 다 럴 경 월 나 월 에 연도 말. 11 12

지 지 산 가능한 시점에 가경정 산 편 하여 원 사 그 고

시 청 보고 한 후 지 하고 결산 하 다.･ ･

라 가경 산.
단 천원( : )

항 목
당
(A)

경
(B)

감(B)-(A)
항 목

당
(A)

경
(B)

감(B)-(A)

액 비
(%)

액 비
(%)

보조 (8,000) (6,800) ( 1,200)△ (15%) 사 비 (8,000) (8,000) - -

보조 (8,000) (6,800) ( 1,200)△ (15%) 비 (8,000) (8,000) - -

시
보조

8,000 6,800 1,200△ 15% 여비 2,000 2,000 - -

합 계 93,000 98,000 5,000 (3.2%) 합 계 93,000 98,000 5,000 (3.2%)

마 가경.
단 천원( : )

항 목
산액

감 산 내역
현행 경

보조 (8,000) (6,800) ( 1,200)△
시 보조 8,000 6,800 1,200△

합 계 93,000 98,000 5,000

바 가경.
단 천원( : )

항 목
산액

감 산 내역
현행 경

사 비 (8,000) (8,000) -
비 (8,000) (8,000) -

여비 2,000 2,000 -

합 계 93,000 98,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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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용

법인의 표이사 시설의 장은 항 목간의 산을 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 ,ㆍ ㆍ

시설 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 의 간 용 는 동일 내의 항간 용을 하려면 이사( )

회의 의결 는 시설운 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 운 하는 시설, ㆍ 인

경우에는 시설운 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결산보고서, 를

제출할 때에 과목 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산의 용.( 16 “ ”)

☞ 도 사 복지시 안내 쪽2016 (158 )

동 항내 간전 사 시 전 가능- :

☞ 제 조에 시 한 것과 같 산 정한 적 에는 사 할 없다고 하고 나15

제한적 에 적 절차 거 변경하여 사 할 도 시하고 다.

☞ 연 산 집행하는 과정에 산에 편 산 항 별 남는 곳과 족한 곳/ /

경 산 액 내에 조정하여 산 변경한 후 시 원 보고

사 결 거쳐 개 시 경 원 보고 개 미만 규 시( , 20

경 생략 사 할 사 복지시 정보시 에 산전 하게 결산) ,

제 할 함께 제 할 다.

규모시☞ : 가 지 단체 가 하는 시 거주 정원 또는· · ·

평균 가 하 시20

과목 산 용 시( )

단 천원( : )

항 목 용
산액
(1)

용액
(2)

산현액
(1+2=3)

지 액
(4)

용액
(3-4)

용사

사 비 비 여 비 11. 15 2,500 1,000 3,500 2,500 1,000 새 프 그램 견학

사 비 비
비

료
11. 15 12,000 -2,500 9,500 8,000 1,500

절감하여 족한

항 전

사 비 비 공공 11. 15 75,000 1,000 85,000 75,000 1,000
공공 사 가

가 생

사 비
프 그램

사업비

프 그램

사업비
11. 15 9,000 500 9,500 8,500 1,000

새 프 그램 신

합 계 98,500 0 107,500 94,000 4,500

어야 한다“0” .

※ 가경 산 경우 산 액 변경 나 산 용 경우에는 산 액에는 변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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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산 리 산 본 산편☞ ☞ ☞◉

1. Click

같 방식 로 계 진행※

택2.
3. Click

4. Click

5. Click

택6.

택7.
력8.

9. Click

10. Click

11. Click

사회복지시 보시스 산 력/④



산편1. _ 31

회계 산 리 산 경 산편☞ ☞ ☞◉

1. Click

1. double Click

수 력2.

새로운 항목 가해 경 하려※ 행 가로 진행하 다.

2. Click

3.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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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산 리 산 용☞ ☞◉

3. Click

력8.력7.

9. Click

1. Click

2. Click

5. Click

4. Click

6. Click

산 용 력 후※

회계 산 리 산 에⇒ ⇒

산 직 수 하여야 한다.



2
출 예산･

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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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의 표이사 시설의 장은 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사회복지「

사업법 제 조에 따른 운 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규칙 제 조36 .( 10 )」 ①

☞ 하는 경 원 보고 거쳐 사 결 아야 하 개 하, 는

시 원 보고 거 다.

법인의 표이사 시설의 장은 제 항에 따라 확정한 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일- 1 5

까지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 .( 10 )②

☞ 산 편 하여 원 보고 사 결 거 후 사 원 참 단 등( )

료 첨 하여 계연도 개시 전 지 제 하여야 한다5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 2 20

회계별 세입 세출명세서를 시 군 구의 게시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 이상 공고하고· · · 20 ,

법인의 표이사 시설의 장으로 하여 해당 법인 시설의 게시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20 .( 10 )④

☞ 사 복지시 정보시 에 게시하는 것 공시하는 것에 갈 할 다 규 제 조.( 10 )⑤

- 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외의 자가 설치. · · ·

운 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 이하인 시설 이하 소규모20 ( “

시설 이라한다 은 제 호 제 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규칙 제 조” ) 2 6 ( 11 ).

산총칙1.

세입 세출명세서2. ·

임 직원 보수일람표5. ·

6. 당해 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는 해당 산을 보고받은 시설운 원회 회의록 사본

☞ 개 하는 규 시 경

2. ·

산과 내 시 원 만 첨 하 다6. .

출 예산 시 보고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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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총칙 시- ( )

산 시( )

1 기 의 년도 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0000 0000 .

2 기 의 세0000 입 ‧세출 산 총액은 각각 천원으로 한다0000 .

3 세입의 주요재원은 아래와 같다 는 항 단1) . ( )

입소자부담 수입 천원000

보 조 수입 천원000

후 원 수입 천원000

요양 여 수입 천원000

세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는 항 단2) . ( )

사무비 인건비 운 비 천원( , ) 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 천원000

사업비 운 비 사업비( , ) 천원000

익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이며 세입3) 000 ‧세출 산은 아래와 같다

세 입 천원000

세 출 천원000

4 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명시 이월 사업비 명세서와 같다0000 .

5 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와 같다0000 .

6 운 충당 립 환경개선 비 은 시군구의 사 보고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립한다.

7 세출경비가 부족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조 에 의거하여 산을 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 용은 법16 . ,」 인

이사 는 시설의 장의 승인으로 용이 가능하다.

8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 지정후원 법인 입 등은,

추가경정 산의 성립 이 이라도 보조 후원목 에 한 경우 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산에 반 하여야 한다, .

산 직원보수 람, /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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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직원 보수일람표 시- · ( )

직 본 ( ) 처우개 비( ) 직책 직 수당/ ( ) 시간 수당( )

시 〇〇〇 36,000,000 - 3,600,000 5,684,160

사 〇〇〇 30,000,000 - 1,200,000 4,650,720

사 복지사 〇〇〇 24,000,000 - 600,000 3,617,280

간 사 〇〇〇 24,000,000 - 600,000 3,617,280

양보 사 〇〇〇 17,000,000 1,200,000 360,000 2,807,760

합 계 131,000,000 1,200,000 6,360,000 20,377,200

연 액
시간 포함( )

공 액
본 담( )

연 액
공 후( )

담 퇴직 립 합계

45,284,160 3,985,006 41,299,006 4,981,258 3,000,000 53,265,418

35,850,720 3,154,863 32,695,857 3,943,579 2,500,000 42,294,299

28,217,280 2,483,121 25,734,159 3,103,901 1,200,000 32,521,181

28,217,280 2,483,121 25,734,159 3,103,901 1,200,000 32,521,181

21,367,760 1,880,363 19,487,397 2,350,454 1,417,000 25,135,214

158,937,200 13,986,474 144,950,578 17,483,093 9,317,000 185,737,293

세입 세출총 표 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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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원회 회의록 시- ( )

차 양원 운 원회 회 록○○○

시 월20 13:00 17:00∼

장 양원 회 실○○○

참
현황

원 참 참 비 고

회 내 용 비 고

토
안건

원보고 간사1. -

개 언 사말 원 원2. -

보고3.

폐 언 원 원4. -

참 단

호 직 책

1 원 원

2 시

3 원

사회복지사업법 운 원회36 ( )

② 원 원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할 시 청· ·

하거나 한다.

시1.

시 거주2.

시 거주 보3.

시 종사4.

해당 시 사 복지업 담당하는 공 원5. · ·

후원 또는 지역주민6.

공 단체에 천한 사람7.

그 에 시 또는 사 복지에 하여 전 적 지식과 경험 한 사람8.

시 다 각 사항 제 항에 원 에 보고하여야 한다1 .③

시 계 산 결산에 한 사항1. ·

후원 조 집행에 한 사항2.

그 에 시 과 사건 사고에 한 사항3. ·

법 보고 승 차 거쳐 확 운 원회 사회(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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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고 공 산 보고 회☞ ☞◉

1. Click

1. Click

력2.

력3.

력4.

파 첨-

산•

직원보수 람•

회 록•

2. Click

4. Click

력 후 공 생 하고 시 클릭하 다“ ” .※

3. Click 5. Click

사회복지시 보시스 통한 시 산 보고/ /③

시 승 후 공고/ / ․④



3
회계운영
수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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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수 과 지 원 상환 지 지 등( , / , )

법인회계 시설회계의 산은 세출 산이 정한 목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규칙 제 조( 15 )

☞ 시 계에 가 한 것 산 정한 사 하는 것 다 건비 비. “ ” “

료 경비 프 그램사업비 등 항 에 라 산 편 하 그” “ ” “ ” / /

사 하여야 한다는 것 말한다 산 액보다 적게 사 하는 것 제가 지 않 나. ,

과하여 지 할 없다.

☞ 실적 산 집행하는 과정에 족한 주 생할 에 필 한

경 에 산전 나 가경정 산 편 하게 는 것 다.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규칙 제 조.( 22 )

☞ 과 시 에는 과 지 업 담당하 한 원과 지 원 과( -任免

해 하여야 한다 는 적 근거 어야 한다는 것 사 내) . , ,

사 드 등에 시하여야 한다.

법인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규칙 제 조- .( 24 )

출납부1.

총계정원장2.

재산 장4.

비품 리 장5.

현 납☞ 별 과 지 정 것 과 지 계정과 에 적합하게 사:

었는지 과 액 맞는지 할 납 에 는 내 체적,

료 결 지 결 그 고 해 할 어야 한다, .

계 원장☞ 산과 액과 지 액 할 다 들: . ,

식 료비 누 에게 얼마 았 어 에 사 하 는지 할 다, .

☞ 비 계 시한 는 단식 경 비 하 경 지 는

만 계에 에 사 내역 할 는 것 비

계 역에 고 계점검 나 감사 시 함께 하게 다.

회계 운영 수 지출3. ( / )

산 에 하게 수 지 처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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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납1.

월 계 과목 수 액 지 액 차 액

　 　 전월 월( ) 0 0 10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본 담 본 담〇〇〇 133,083 0 233,083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 식 료비〇〇〇 186,000 0 419,083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상 실 료 상 실 료〇〇〇 130,917 0 55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본 담 본 담〇〇〇 288,734 0 838,734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 식 료비〇〇〇 186,000 0 10924,734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상 실 료 상 실 료〇〇〇 95,266 0 1,12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본 담 본 담〇〇〇 288,734 0 1,408,734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 식 료비〇〇〇 186,000 0 1,594,734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상 실 료 상 실 료〇〇〇 125,266 0 1,72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생 계 비 식 료 0 429,760 1,290,24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생 계 비 비 0 87,600 1,202,640

계 원장2.

과 목
월/ / 비고 수 액 지 액 차 액

항 목

담
비 식 료비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〇〇〇 225,000 225,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 225,000 45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 200,000 65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간식 비 150,000 50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 비 250,000 25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 215,000 465,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식 료비〇〇〇 225,000 690,000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주 식 료 비 400,000 290,000

담
비 식 료비

계 1,090,000 800,000 290,000

비 리 장5.

비 리 장

결재
연월

규격
단가

수
현재량 수 비고

수량 단가 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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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의 지출명령은 산의 범 안에서 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1 .( 28 )

☞ 사 복지시 계 가 본적 개 산 안에 사 하여야 한다는 것 다.

들 비 료 원 편 하 원 상 과하여 지, “ ” 5,000,00 5,000,000

할 없다는 것 다.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통장에 의하거나 자문「 서

자거래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2 5 . ,」

되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출은 보건복지부장 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 29 )①

도 사회복지시 리안내보건복지 쪽2016 ( ) 24

☞ 지 또는 전 거래 본 에 한 전 거래 집행하 보조 경 는,

월 시 도별 도 한 보조 전 드 집행할 것2011 7 /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1 ,

하여 만원 이하의 을 보 할 수 있다 규칙 제 조100 .( 29 )②

도 사회복지시 리안내보건복지 쪽2016 ( ) 24

☞ 상 경비 또는 액 경비 지 라도 만원 상 지 시 드 사 하거나1

아 지 하도 지도 망

제 항 제 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 는 시 도지사가 정할- 1 2 ·

수 있다 규칙 제 조.( 29 )③

도 사회복지시 리안내보건복지 쪽2016 ( ) 24

☞ 지역 상 신 드 사 나 등 실적 어 다고 시 청/ /

정하는 경 간 또는 지 가능하 경 에도 그 가능한 빙,

비

☞ 어 지역 나 드 미가맹점에 해 는 만 원 상 집행 시 라5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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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본인부담 수입 원 식재료비수입 원 합계 원을 통장으로: 315,000 , : 225,000 : 540,000

함께 수납 하 을 경우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결 및 리 결 등록 리/※ ⇒ ⇒ ⇒

“목” 범 안에 는 “ 목” 어야 한다.

수 리 하게 행에 하고 수 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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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보고 계 원장※ ⇒ ⇒ ⇒ Ⅱ

본 담 내역 액과 지 내역 액 할 다( .)

과 목
월 비고 수 액 지 액 차 액

항 목

담 비

본

담

비

2015-02-28 동 본 담 315,000 315,000

2015-02-28 본 담△△△ 292,860 610,440

2015-02-28 프 그램 진행비 350000 260,440

식 료비 내역 액과 지 내역 액 할 다( .)

과 목
월 비고 수 액 지 액 차 액

항 목

담 비
식 료비

2015-02-28 동 식 료비 225,000 225,000

2015-02-28 식 료비△△△ 225,000 450,000

2015-02-28 식 료 비( ) 150,000 300,000

본 담

비용수 액

식재료비

수 액

“✔” 해야 상 내역 확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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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사례 시 군 군보조 으로 생계비 원 기능보강비 원 수입2) : 566,000 , : 1,000,000･ ･

원 간식 원 자동개폐문 설치 원 지출 하 을 경우: 450,000 : 116,000 , : 1,000,000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결 및 리 결 등록 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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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장기요양 여수입 원 수입이 발생한 경우: 14,578,957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결 및 리 결 등록 리/※ ⇒ ⇒ ⇒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장 력 현 납장 별 력 가능( )※ ⇒ ⇒ ⇒

출납장□

장기요양 여수입이 세입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호 액

2016/02/25-1 양 여비 월(1 ) 14,578,954 18,475,655

2016/02/25-2 본 담 동( ) 315,000 18,790,655

2016/02/25-3 식 료비 동( ) 225,000 19,015,655

2016/02/25-4 공공 전( ) 2,547,000 16,468,655

2016/02/25-5 저귀 비 855,000 15,613,655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보고 계 원장※ ⇒ ⇒ ⇒ Ⅱ

총계정원장□ Ⅱ

장기요양 여수입 내역 액과 지출된 내역 액을 확인 할 수 있다( )

과 목
월 비고 수 액지 액 차 액

항 목

양 여 양 여 양

여

2016-02-25 양 여 월(1 ) 14,578,954 16,745,000

2016-02-25 공공 전( ) 2,547,000 14,198,000

2016-02-25 저귀 비 855,000 13,343,000

장 양 여

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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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장기요양 여수입으로 여를 지 한 경우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결 및 리 결 등록 리/※ ⇒ ⇒ ⇒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장 력 계 내역※ ⇒ ⇒ ⇒

세출계정 세입내역□ 여 지출 액 그리고 세입계정( (상 계정 을 확인 할 수 있다) .)

과 목 월/ /
계 지 액

원
천항 목 목

사 비 건비 여 여 20160225 양 여 6,000,000 사업 동 여3

지 리 지 결 련 비 첨(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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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장기요양 여수입으로 시설환경개선 비 을 지출한 경우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결 및 리 결 등록 리/※ ⇒ ⇒ ⇒

사회복지시 보시스 회계 장 력 계 내역※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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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회 그 리에 속하는 물품에 하여 정기 으로 재1 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

조사를 할 수 있다 규칙 제 조의.( 40 2)

☞ 비 사 복지 사 복지시 계규 식( 28)

결재
연월 규격 단가

수
현재량 수 비고

수량 단가 여 처

☞ 료실 비 시( )

호 고
고

규격 모 수량 비고

1 료 비 저주파 료 15.11.9 ○ CS - 210 1

2 〃 간 파 료 〃 ○ ES - 520 1

3 〃 간 파 료 단(2 ) 15.11.10 ○ STI - 300 1

4 〃 라믹 열 15.11.9 ○ HK - 7000 1

☞ 료실 비 시( )

용 도
규격
모

수 량
납 회사

가 격 장 운용개시

저주파

료 료
-○○ ○○ 1

◯◯◯◯

료 주( )
천원2,100 료실 2015.11.10

장 비 사 진 사 후 리 내 역 확

월 수리내역 폐 사 도 담당 장 과장 장 원장

물 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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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 )

재 사

리책
○ ○ ○

○ ○ ○

주 료

비 호 료장비-001-01

취득 20 . .

사용 리 료실

재 사 20 . .

재 사

리책
○ ○ ○

○ ○ ○

간 료

비 호 료장비-002-01

취득 20 . .

사용 리 료실

재 사 20 . .

- 법인과 시설의 물품 리자는 물품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41 )①

☞ 처

전 매각 상양여 폐① ② ③ ④

용재산 폐 처 승 신청 시( )
(20 . . )

비 호 수량 단가 액 폐 사

가 -007-02 개1 원50,000 원50,000 20 . . 후 한 고장

사진

☞ 단식 하고 는 사 복지시 경 해 지 한 경비가 사 었는가

하는 것 할 는 것 비 에 비 에 어 는 폐 할

에도 드시 절차 아 근거 만들어 보 하여야 한다.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은 당해법인 는 시설의 세입 산에1

편입시켜야 한다 규칙 제 조.( 41 )②

☞ 매각하 경 나 고 처 하여 비 생하 경 에는 타

처 하여야 한다.



5
후원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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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운 필수사항

1. 사 복지 사 시 아 런 가 없 상: 나

그 산 사 복지사업 제 조( 45 ).

2. 용계 시 별 후원 전 계좌등 하여 사 하여야 하 미 후원 에게: ,

후원 전 계좌등 에 한 사항 안내 제 조( 41 4).

3. 수증 발 식에 라 하여야 하 제 조 후원: ( 41 4),

사 복지시 안내 쪽 에 하여 하여야 한다(2016 167 ) .

수 및 사용내용 통보4. 연 상 해당후원 사 내 후원 낸: 1 ㆍ

단체 또는 개 에게 보하여야 한다 제 조( 41 5).

5. 지 지항목 엄수 산취득비 지 건 비 직책보조비 비 계 전: , , , , ,

채상 지 비비 사 복지시 안내 쪽, , (2016 170 ).

건비 지 범6. 건비 사 가능 직원 당 경 근 사 복지시 안내: , “ ” ” ”

지 에 정하고 는 당 사 복지시 안내 쪽(2016 170 ).

비지 후원 직 간 비 사용범 엄수7. / 간접비 사 비 과하지 못한다: 50% .

해당연도 액 아닌 지 액 사 복지시 안내 쪽( ), (2016 170 ).

8. 여 월 방식 해당연도 후원 액 생하여 차 연도 월 시 전 도 월 후원: “ ( )”

항 처 사 복지시 안내 쪽(2016 174 ).

9. 결과보고 및 공개 사 결과 보고 결산보고 시 제 하여야 하 게시판: ,

페 지에 개월 동안 공개 하여야 한다 제 조3 ( 41 6).

보 클린 드 능 동 하게 용10. 사 복지시 안내 쪽(2016 26 ).

  보 사용 한 업

업종
룸싸 주점 단란주점 나 클럽 주점 등 프집 맥주, , , , , ,

주 판매점 페, , ,

생업종
미 실 피 미 실 사 나 안마시 마사지등 비, , , , , ,

포 마사지 아 지압원, ,

저업종
시내 골프 래 사 전 비 골프연 골프, , , , , , ,

크 골프 당 원, , PC ,

사행업종 지 복 락실, ,

타업종 점 포 판매,

후원금 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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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 후원 사용 준< >

후원 가 사 도 지정하지 않 비지정후원 비 시 비 사 하 ,∙

간접비 사 하는 비 50%* 과하지 못함

간접비 사 비 는 해당연도 후원 액 아닌 지 액 함* 50%

시-

도 말 비지정후원 집액 천원에 하여 지 액 천원 경2012 , 1,000 700

간접비 사 액 한도는?

비지정후원 간접비 사 액 지 액 천원에 한 천원 과700 50% 350☞

하지 못하 도에 지 하지 못한 비지정후원 천원 도 산, 2012 300 2013

과 전 도 월 후원 처 함( ) .

∙ 다만 간접비 에 도 업 진비 비 직책보조비 비 계전 채, ( , , ), ,

상 지 비비 는 사 지, ,

* 업 진비 후원 집 등 한 비 비는 내에 사 가능15%

산∙ 취득비 사 하는 것 원 적 지하나 지 건 제 하고 시 에 필 한, ·

집 비 등 가능,

건비 사 가능하 후원 직원 당 지 하는 경 에는 근 또는 지,∙

에 정하고 는 당 절 가비 시간 근 당등 가족 당 사 복지업 당 다만 사( , , ), (

복지공 원에게 지 는 당 상 과할 없 전체 비지정후원 한도50% 내에

만 당 지 가능 과 지 단체에 별도 정하고 는 당에 한하여 편 지 해) · 야 함

원 함 다만 개별 사 복지 사 복지시 에 는 지 단체 하여 당. ,

항 가 정할

※ 사 복지업 당 란 종사 처 개 한 업 당 직 당 종사 당, , ,

종사 복지 당 등

종사 처 당 미 지 하고 는 시 도 또는 시 경 존 지※ � � �

※ 별 정산 원 전 에 한 비지정 후원 내에 에, ( ) 50% ( )前 現

사 복지업 당 지 가능하 필 시 지 체 하에 조정 가능

사 시-

� 종사 에게 지 는 사 복지업 당 공 원에게 지 는 사 복지업 당 상

액 지 고 경 존 사 복지업 당 지 가능하 비지정 후원,→

가 지 가능

� 종사 에게 지 는 사 복지업 당 공 원에게 지 는 사 복지업 당 하

액 지 고 경 공 원 사 복지업 당과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

가 지 가능

� 사 복지업 당 지 지 않았 경 비지정 후원 공 원에게 지 는→

사 복지업 당 한도 내에 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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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직 비 간 비
비 고

항 목

사 비

건비

여     ○
상여○

○
제 당○
퇴직 퇴직○
적립
사 보험 담비○
타 후생경비○

당 근 또는 지 에
정하고 는 당 지 단체
에 별도 정하고 는 당에
한함
다만 지 단체 하여,
당 항 가 정할

업 진비
비○

직책보조비○
비○

사 가 다만 내에( , 15%
후원 집 한 비,

비 등 사 가능)

비
공공○
차량비○

여비 ○
비 료○

제 공과  ○
타 비○

산
조 비

시 비 시 비 지비○
시 비○
산취득비○

산취득비는 지 건 제 한,
시 에 필 한 집 비 등,

가능

사업비

비

생계비     ○
경비○

피복비     ○
료비○
비     ○

직업 비○
사업비○

별 식비○
연료비○

비

업료      ○
학 비○
도 비 ○

비○
식비      ○

학 지원비○
학여행비 ○
복비○
미 비    ○
타 비○

사업비○○ 사업비○ ○○

전 전 계전○ 사 가

과 도
지

과 도 지 과 도지○

상 채 상 원 상 지,○ 사 가

지 지 지○ 사 가

비비 비비 비비○ ○ 사 가

적립
당

적립
당적립○ 사 가

비
경개
비

시 경개 비○ 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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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수증 발 장 사회복지시 리안내 쪽(2016 167 )

연 시 후원 ( )
후원 형 액

지 후원 용도 비고
지 비지

시< >

1

시< >

2013.1.25

시< >

000

시< >

원500,000

시< >

아동 식지원

2 2013.1.30 000 원100,000

계 원장
결

재

담당 사 장 원장

계
월 비 고 수 액 지 액 차 액

항 목 목

비지정후원

20150511 케어웰 0 66,000 34,000

20150625 비지정후원 (OOO) 20,000 0 94,000

20150626 비지정후원 (OOO) 10,000 0 104,000

20150626 비지정후원 (OOO) 10,000 0 114,000

20150708 에어매 0 80,000 34,000

20150724 비지정후원 (OOO) 10,000 0 44,000

20150724 비지정후원 (OOO) 10,000 0 54,000

20150724 비지정후원 (OOO) 20,000 0 74,000

20150825 비지정후원 (OOO) 20,000 0 94,000

20150826 비지정후원 (OOO) 10,000 0 104,000

20150826 비지정후원 (OOO) 10,000 0 114,000

20150915 마 걸 0 60,000 54,000

20150925 비지정후원 (OOO) 20,000 0 74,000

20150930 비지정후원 (OOO) 10,000 0 84,000

☞ 후원 액과 지 액 그 고 차 액 할 지 내 도 파악할 다, .



6
결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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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 로 하는 경우 지만 후원 별도 확( )

제 조20 결산보고 에 첨 하여야 할( ) 결산보고 에는 다 각 가 첨 어야①

한다 다만 단식 계 처 하는 경 에는 제 제 지 제. , 1 3 14

제 지 만 첨 할 고 규 시 경 에는 제 제 만23 , 1 17

첨 할 아보 제 조에 어 집 보건복지 정하는 에, 2「 」

다.

결산1. ·

과 전 조2.

비비 사 조3.

본 산 만 해당한다14. ( )

사업15.

정 보조16.

후원 사 결과보고 전산파 포함한다17. ( ) ⇒ 후원 수 과 후원 연결

후원 전 계좌 내역18.

건비19.

사업비20.

타비 건비 사업비 제 한 비 말한다21. ( )

감사보고22.

신고 사업 는 경 에 한한다23. ( )

체 한번에 할 수 다※

규모시※

결산1. ・

후원 수 및 사용결과보고17.

결산 제출6.

첨 하여야 할 모 하 는지 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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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에 가 없어야 한다( “-” )

법인회계 시설회계의 산은 세출 산이 정한 목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규칙 제 조( 15 )

제 항의 지출명령은 산의 범 안에서 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 1 .( 28 )②

결산 시 용( )
결

재

담당 사 장 원장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사 비

건비　

여

산 0 326,915,680 0 326,915,680

결산 0 283,367,562 0 283,367,562

감 0 43,548,118 0 43,548,118

제 당

산 11,500,000 0 11,500,000

결산 11,234,120 0 11,234,120

감 265,880 0 265,880

합계

산 0 429,430,680 0 429,430,680

결산 0 342,901,424 0 342,901,424

감 0 86,529,256 0 86,529,256

업

진비

비

산 0 1,500,000 2,000 1,502,000

결산 0 1,481,200 1,900 1,483,100

감 0 18,800 100 18,900

비

산 0 0 0 0

결산 0 0 0 0

감 0 0 0 0

합계

산 0 1,500,000 2,000 1,502,000

결산 0 1,481,200 1,900 1,483,100

감 18,800 100 18,900

결산 에 산 결산 증감 통해 산 범 에 하게 사용 하 는지 확･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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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계마감 후 통장잔액과 년도이월 이 일치하는지 확인-

(결산총 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이 기제출한 산서 년도이월 과 액이

일치하는지)

도 결산2015
단 천원( : )

항 산액 결산액 감액 항 산액 결산액 감액

담
비

233,111 160,965 72,146 사 비 건비 469,430 382,901 86,529

보조 보조
3,600 3,5090 90 사 비

업

진비
1,502 1,483 18

후원 후원
1,400 1,375 24 사 비 비 71,800 71,122 677

양 여 양

여
424,000 366,364 57,635

산

조 비
시 비 10,550 10,453 98

차 차 131,000 130,390 609 사업비 비 115,455 71,930 43,524

월 월 4,321 4,321 0 사업비 사업비 1,800 1,628 172

21,205 21,132 72
채

상

채

상
141,000 137,947 3,052

　 　 0 0 0 지 지 7,100 7,009 90

　 　 0 0 0
비비

타

비비

타
0 0 0

합계 818,637 719,637 130 합계 818,637 684,473 134,164

천원 천원 천원719,637 - 684,473 = 35,164※

도2016
단 천원( : )

과 목 산 액
산 내역

항 목 도 당해 도 감액

월
월 전 도 월 32,750 35,164 310

월 계 32,750 35,164 310　 　

산 월 지 므 월 액과 차 가 생 할 수 다12 26 12 31 .※

결산 계 별 검토③



62 _ 장 양 에 한 사회복지시 재 회계규 매뉴얼2016 ㆍ 복지시( )

세입결산의 차입 과 세출결산의 부채상환 이 한지-

도 결산2015
단 천원( : )

항 산액 결산액 감액 항 산액 결산액 감액

후원 후원
1,400 1,375 24 사 비 비 71,800 71,122 677

양 여 양

여
424,000 366,364 57,635

산

조 비
시 비 10,550 10,453 98

차 차 131,000 130,390 609 사업비 비 115,455 71,930 43,524

월 월 4,321 4,321 0 사업비 사업비 1,800 1,628 172

21,205 21,132 72
채

상

채

상
141,000 137,947 3,052

　 　 0 0 0 지 지 7,100 7,009 90

합계 818,637 719,637 130 합계 818,637 684,473 134,164

채상환※ “원 상환 지+ ” 사항 결산 확 할 수 다/ .

법인 출 이 하게 지출되었는지-

단 천원( : )

과 목 산액
감 산 근거

항 목 도 당해 도

전
전

계전 15,000 15,000 0

병 전 1,500 1,500 0

전 계 16,500 16,500

결산
단 천원( : )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전 전 계전

산 15,000

결산 15,000 실 지 액( )

감 0

결산 결산 액 당해연도 산액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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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충당 립 과 시설환경개선 비 이 하게 지출되었는지-

단 천원( : )

과 목 산액
감 산 근거

항 목 도 당해 도

비
경개 비 시 경개 비 30,000 30,000 0

비 계 30,500 30,000 0

결산
단 천원( : )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비
경개

비

시 경개

비

산 30,000

결산 28,000 실 지 액( )

감 2,000

결산 결산 액 당해연도 산액 과할 수 없다.※

식재료비수입을 식재료비 생계비 에 하게 사용하 는지- ( )

결산
단 천원( : )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담

비 식 료비
산 85,000

결산 83,000 실 수 액( )

감 2,000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보조 보조 시

보조

산 9,500

결산 9,300 생계비 수 액 경우( )

감 200

직원식재료비수 하게 사용하 는지 별도 확 한다.※

결산
단 천원( : )

과 목
보 담 후원 계

항 목

사업비 비

생계비

산 9,500 84,500

결산 9,300 72,000 실 지 액( )

감 2,500

별 식비

산 10,000

결산 10,000 실 지 액( )

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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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고 공 결산보고☞ ☞◉

1. Click

4. Click

력2.

회계에 후원 력하 경우 고객 리 회계반 회계후원 반※ ☞ ☞

력 후 공 생 하고 시 클릭하 다“ ” .※

력5.
6. Click

7. Click

9. Click 10. Click

력3.

8. Click

사회복지시 보시스 통한 시 결산 보고/ /④



결산6. _ 65

고객 리 회계반 회계후원 반☞ ☞◉

후원 가 등록 어 어야 한다 고객 리 후원 리 후원 등록. ( )※ ☞ ☞

회계에 후원 력하 경우 고객 리 회계반 회계후원 반 하 다.※ ☞ ☞

1. Click

5. Click

2. Click

제 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2 6 2 2「 」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규칙 제 조.( 19 )③

3. Click
력4.

승 후 결산 공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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